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2명이 찬성한「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

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

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서 그

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

다. 현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

유족(“수권자”)과 그 배우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, 수권자 사망 시



당해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

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

□ 독립유공자는 유공인정시기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으로 본인이

수권자인 경우가 극히 드물고, 현재 수권자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

녀 세대로 이미 고연령에 접어든 상황입니다. 이에 수권자 사망 이

후에도 그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에게 의료지원 혜택을 지속적으

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

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

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현행 조례상의 표기 오류를 수정하고(제2조).

-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배우자를 포함하고,

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지원을

유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(제3조제1항제4호).

□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이번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의료지원

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,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



강화하고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□ 부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, 원안대로 의

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더욱 강화될

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


